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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평균 
62.9%

대기업 평균 
76.9%

2013년 평균 
66.9%

중소·중견기업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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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블록화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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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따라잡기-①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

국내 협력업체도 대상, 
5년간 서류 보관해야
2012년 통관수입액은 전년 대비 0.75% 증가한 데 비해, 
관세수입은 전년 대비 10.9% 줄었다. 이는 거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의 FTA의 발효와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 
수출입 통관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정국 
관세당국에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협정 활용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FTA시대에 원산지 검증은 당연히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FTA
2010 2011 2012 2013.8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EFTA 12 590 6 243 21 934 - -

ASEAN 22 82 16 254 27 542 9 336

EU - - - - 26 53 105 508

미국 - - - - - - 36 246

TOTAL 34 672 22 497 74 1,529 150 1,090

FTA
2010 2011 2012 2013.8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EFTA 4 8 24 28 10 23 3 3

ASEAN 2 14 19 27 31 32 39 42

EU - - 41 67 181 460 152 905

인도 - - - - - - - -

TOTAL 6 22 84 122 222 515 194 950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간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새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및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칠레 FTA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한·싱가포르 FT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② 방문조사

한·EFTA 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참관가능)
-

한·ASEAN FT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방문조사

한·인도 CEP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서면 또는 방문조사

한·EU 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참관가능)
-

한·페루 FTA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해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추가적 정보 서면요청

방문조사

한·미 FTA
간접검증 방식 적용
(섬유제품에 한함)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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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서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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